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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특별승급제도 운영 지침

제정 2015. 5. 11 예규 제55호

제1조(목적)「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 및「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 받

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업무실적 우수자의 적극 발탁)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

를 수행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탁하여 특별승급 시킴으로

써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4조(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① 원칙적으로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의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

익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업무실적우수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결정할 때 특별승진, 평정우대, 성과

상여금지급 등 기존의 인센티브 부여수준과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야 한다.

제5조(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특별승급은 해당 공무원의 재직 중 급여는 물

론, 퇴직연금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엄정하

고 객관적인 심사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승급 요건) ① 특별승급 대상자는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

로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사

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

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

2.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3. 현행 성과상여금제도로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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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

람으로 선발한다.

1. 직무관련 창의적·능동적인 업무개선 등을 통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크게 기

여한 공무원

2.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행정능률 및 성과를 현저하게 향상시킨 공무원

3.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획기적인 법령의 제ㆍ개정, 집단민원ㆍ고질적 민

원업무 등 복합민원 처리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 증진 및 업무행태 개선

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4.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시정 주요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지방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5.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6. 격무·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7.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두어 특별승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제7조(특별승급 인원)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최근 3년간 특별승급 적용대상(호

봉제 공무원) 정원의 2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 다만, 가능인원 산출시 소수

점 이하는 올린다.

제8조(위원회 설치) 특별승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양시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안양시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ㆍ결정

2. 특별승급심사기준의 결정

3. 특별승급대상자의 확정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승급대상자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심사대상자 추천)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업무실적이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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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

승급 추천서를 작성하여 해당 실·국·소장 및 담당관의 추천을 받아 총무과장

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대상 업무실적은 추천일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의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의 실적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① 총무과장은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

을 검토하고 추천된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심사의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면평가단은 추천된 공무원의 상급자ㆍ동료ㆍ하

급자로 구성하고 그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며 다면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

정요소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에 따른다.

③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업무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어 특별승급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결과 동료들과 유사한 일상적인 업무실적이거나, 추천된 공무원

의 실적이 아닌 경우

2. 다면평가 결과 부정적인 답변(아니다, 절대 아니다)이 50% 이상인 경우 또

는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그렇다)이 20% 미만인 경우

④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심사결정) ① 위원회의 심사는 연 1회 개최하되 가급적 성과

상여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업무실적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되

제6조를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특별승급 다면평가

결과를 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별표의 일반직 호봉대별 특별승급효과 조견표를 적극 활용하여

실적과 보상의 균형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④ 심사결정은 특별승급 시 예상되는 보수상 효과가 성과상여금의 최상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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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받았을 때의 성과상여금 액수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

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 효과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특별승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의 기준

에 의할 때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승

급 대신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결로써 권고할 수 있

다.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 권고 시에는 적정 지급액 수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상한

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특별승급 심사결과 확정 즉시 이를 해당 공무원의 승급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승급발령) ① 승급권자는 특별승급결정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일

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

로 한다.

②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 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한다.

제15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따른 특

별승급과 다른 법령ㆍ지침에 따른 특별승진·특별승급·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은 중복되게 부여할 수 없다.

② 특별승급한 공무원은 특별승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

③ 특별승급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

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재원) 특별승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기정 인건비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7조(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의 통보) ① 특별승급을 실시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사전에 시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시행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참석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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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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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일반직 호봉대별 특별승급효과 조견표

(단위 : 천원)

계 급
호 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3호 14,177 13,027 12,059 10,987 10,294

4호 13,724 12,597 11,660 10,624 9,916

5호 13,210 12,116 11,208 10,195 9,503

6호 13,331 12,648 11,580 10,705 9,728 9,048

7호 12,665 12,034 11,012 10,165 9,221 8,605

8호 11,949 11,369 10,405 9,587 8,734 8,174

9호 11,195 10,667 9,764 9,033 8,258 7,753

10호 10,397 9,918 9,154 8,494 7,803 7,339

11호 9,548 9,212 8,566 7,979 7,354 6,938

12호 8,772 8,542 7,997 7,479 6,920 6,541

13호 8,033 7,894 7,455 6,998 6,498 6,156

14호 7,335 7,287 6,935 6,531 6,087 5,772

15호 6,664 6,700 6,429 6,076 5,681 5,397

16호 6,020 6,141 5,943 5,637 5,284 5,021

17호 5,413 5,604 5,472 5,209 4,905 4,647

18호 4,829 5,083 5,018 4,786 4,526 4,289

19호 4,269 4,587 4,576 4,384 4,156 3,927

20호 3,735 4,110 4,151 3,989 3,794 3,571

21호 3,216 3,648 3,733 3,600 3,436 3,229

22호 2,718 3,201 3,329 3,224 3,081 2,887

23호 2,233 2,766 2,937 2,849 2,734 2,553

24호 1,759 2,348 2,550 2,479 2,385 2,220

25호 1,308 1,940 2,167 2,118 2,046 1,895

26호 861 1,539 1,797 1,758 1,701 1,589

27호 430 1,146 1,431 1,399 1,363 1,281

28호 756 1,068 1,050 1,024 969

29호 382 717 700 685 652

30호 356 350 346 331

* 계급별 평균적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추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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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2. 특별승급추천 사유

3. 추천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실적 확인 가능처(사람)

기관명 성명
연락처

주소 전화

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작성 요령

○ 특별승급추천사유: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요건에 해당되는 업무

실적을 간단히 기술, 실적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 적시 (가급적 계량화)

○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고객 등의 연락처를 기재

(연락처 3곳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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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예시)

특별승급 대상 업적( )

업 무 실 적

○ 실적 요지

-

※ 인사담당부서에서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사유를 중심으로 기재함.

○ 효과분석

-

※ 자치단체장은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업무실적에 대해 먼저 조사한 후 그 효과

를 분석, 기재함으로써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해야 함.

1. 귀하는 위 대상자의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탁월한 실적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이하는 1에서 긍정(매우그렇다, 그렇다)답변자만 응답>

2. 아래 요소별로 귀하의 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실적보다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

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업무혁신에 기여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②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③ 가시적 성과의 크기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④ 행정발전에장기적, 간접적으로기여할것으로예상되는정도(아주뛰어남, 뛰어남, 보통)

⑤ 주요 국정업무분야의 발전에 크게기여하는 업무인지 정도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3. 특별승급은 공직재직기간 중 혜택이 지속될 뿐 아니라 퇴직 후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가 특별승급을 할 경우 퇴직시까지의 금전적 효과는 현재가

치로 ( )에 상당할 것으로 추단됩니다. 귀하는 위에 기술된 실적이 이러한 혜

택이 부여되는 특별승급을 시킬 만큼 탁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 업무실적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꼭 필요한 경우가 아

니면 특별승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은 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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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기관명 : 작성일 :

일련

번호
소 속

직 급

(호봉)
성 명

현직급

재직기간

특별승급발령

(예정)일

붙임: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사본 각 1부.




